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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4권, 특별편 262D	정부 공보	불기 2560년(서기2017년) 10월 27일

공중보건부 공고
화장품 검문소(checkpoint) 지정에 관하여(3호)
[bookmark: _Hlk184119004]불기 2560년(서기 2017년)
			

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 제5조(1)항 및 제6조(9)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, 공중보건부 장관은 화장품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[bookmark: _GoBack]제1조 공중보건부의 불기 2559년(서기 2016년) 11월 3일자 화장품 검문소 지정에 관한 공고 제1조에 (47)항부터 (50)항까지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“(47) 칸차나부리 주, 반푼남론 식품의약품 검문소
(48) 라용 주, 우-타파오 식품의약품 검문소
(49) 우돈타니 주, 우돈타니 공항, 식품의약품 검문소
(50) 얄라 주, 베통 식품의약품 검문소”
제2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
불기 2560년(서기 2017년) 9월 22일 공고
피야사콜 사콜사타야도른
공중보건부 장관
